
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불법찬조금 근절 안내

1. 불법찬조금이란?

  m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
활동ㆍ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
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
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    ⇒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

2.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

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

조성명의 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
•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
위

조성방법

•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․ 조성
•홍보시 “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, 자발
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”는 
사항을 반드시 명시

•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

•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(일정액 
할당, 납부서 일괄배부, 개별 면담 또는 전
화를 통한 강요등)

•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

사용목적

•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•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•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•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
•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
  -교직원의 각종수당(인건비), 여비, 연수비, 회식

비, 체육복구입비등
  -각종협의회비, 간담회비, 선물비, 화환등

   m 불법찬조금의 유형

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,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
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

  - 학생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, 심화학습반 운영비,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
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

모금ㆍ집행 
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
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

3.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?

  m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, 각종행사 지원비,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
당해 모금할 경우,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

      -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·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

  m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
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



4. 불법찬조금,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?

  m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, 
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.

  m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 “불법찬조금 처분기준”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, 각종 인사상 
불이익을 받게 됨.

     ※ 계약직원 비위 발생 시 관리자 연대책임, 각종 포상 추천 제한, 성과상여금 최하등급 처리, 
불법찬조금 재발 학교의 교장은 가중처벌 및 최하급지 전보

 m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/교직원-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/교육행정 및 공교육 공정성 의심

5.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?[불법찬조금 신고처] 

 ○ 경기도교육청 
   - 홈페이지(www.goe.go.kr)/열린광장/부조리신고/불법찬조금 신고
   - 전  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249-0669~0671 
 ○ 한국투명성기구 : www.ti.or.kr → 공익제보 게시판
 ○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: www.hakbumo.or.kr →불법찬조금 
 ○ 김포교육지원청 : www.gpoe.kr→ 열린마당 → 부조리신고 센터→ 신청서 작성
     - 전  화 : 김포교육지원청 감사담당  031) 980-1120

 6. 불법찬조금 관련 지적 사례

구분 적 발 내 용 조 치

○○초
ㅇ학운위 심의없이 바자회를 개최하고 11,821천원 수익금을 조성하고 

7,274천원 집행

ㅇ교장 : 경징계
ㅇ교감, 부장교사 : 주의
ㅇ담당교사 : 경고

○○중
ㅇ학부모회 회장이 각반 대표들에게 반당 20만원씩 총480만원을 

갹출한 사실을 학교측에서 인지하지 못함
ㅇ교장 : 경고

○○고
ㅇ학부모 모임에서 학생간식과 학급 비품 구입 명목으로 2010년에 

학급운영비 6,510천원을 모금하여 6,519천원을 집행하였으며, 
2011년에는 4,850천원을 모금.

ㅇ교장 : 주의

○○고
ㅇ졸업생들이 동문회 명목으로 2008학년도부터1인당 10천원씩 모

금하여 총 12,1055천원을 모금하였고 이중 졸업생 사용 물품 구
입비로 1,598천원을 집행한 후 행정실에 10,507천원을 보관.

ㅇ교장 : 경고
ㅇ교감, 행정실장 : 주의

○○초
ㅇ1~2학년의 학급대표 학부모들이 학교 행사(어린이날 및 학생 생

일 행사)를 목적으로 36명에게 3만원~5만원씩 학급비를 모금.
ㅇ교장 : 주의

○○초
ㅇ컵스카우트 어머니회에서 학생 간식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모금사

실을 문자로 발송하여 39명에게 3만원씩 1,170천원을 모금하였
으며, 학생 견학 시 간식비로 130천원을 집행함.

ㅇ교장 : 주의 

○○초

ㅇ학급 학부모 모임에서 학부모들이 학생 간식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26
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11,115천원을 모금하여 현장체험학습 시 학
생 간식비, 체육대회 학생티셔츠, 어린이날 선물 구입비 등으로 
총 4,577천원을 집행함.

ㅇ교장 : 경고
ㅇ교감 : 주의

○○고
ㅇ학부모회 주최 간담회에서 학생장학금 및 학생간식비 명목으로 불법찬

조금을 3천여만원을 모금하여 집행
ㅇ교장 : 경고

○○고
ㅇ학부모회에서 학교행사에 아이들 간식제공, 학교에 물품 기부를 목적으

로 불법찬조금 5,507천원을 모금하여 집행
ㅇ교장, 교감 : 경고
ㅇ행정실장: 주의

http://www.goe.go.kr

